
○ 제2차 갈등조정회의체 회의결과 전문가 의견

내용 공사의견 전문가 의견

관리비 및 관리비 선수금 

통장 분리

- 관리비 통장 분리는 현행 법규정상

에서는 불가

- 입대의 운영관련 경비는 임차인측

에게 부담하지 않음

- 잡수익으로 입대의 운영관련 경비

를 지출하는 것이 문제가 됨으로 

서울시의 실태조사 요청건에 대하

여 협의토록 하겠음 

- 관리비 통장이 분리를 하게 되

면, 그 과정에서 조속히 필요한 자

금집행을 실시할 수 없는 구조가 

되어, 갈등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

음. 회의 시에도 제기되었지만, 주

민의사결정방식 개선이 전제가 되

지 않고는 통장분리가 또 다른 갈

등을 초래할 여지가 있음.(일부 단

지는 같은 동 내에서도 혼합단지가 

형성된 곳이 있음)

관리외 수익 통장 분리

- 상반기내 잡수입 통장 분리하여 관

리비 보전등에 사용토록 추진예정

- 현실적으로 관리주체의 협조 필요

- 관리규약상의 잡수익 관리비 보전

비율을 60%로 낮출 계획

- 임차인대표회의의 운영비 및 업추

비등은 관계기관의 문의 및 협의를 

진행토록 하겠음

- 잡수입 통장이 분리하면, 입대의

가 관리가 가능하나, 관련된 비

용의 지출은 새로운 동의를 받을 

필요가 있음. 서울시 관리규약 

예시에도 나와 있듯이, 관련된 

잡수입 지출에 대한 부적절 집행

의 우려가 있는 바, 운영비 집행

은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함.

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

적용여부

- 법규정이 없을 경우 관리규약이 적

용됨으로 중임 제한 규정이 적용됨

- 중임제한이 관리규약 표준안에 제

시되어 있으나 관리규약은 단지별 

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

이므로 단지와 센터에서 결정할 사

항임

- 각 동별 사정이 다를 수 있음. 

이에 각 센터별로 의견을 청취한 

후 권고안을 만들 필요가 있음.

사전협의의 의미 법제처 

해석 요청

- ‘협의’란 의견의 합치를 뜻하는 합

의와 달리 상대방의 의견수렴 절차

를 거치라는 뜻의 판례도 있어 사

안에 따라 다르게 해석가능한 것으

로 판단됨

- 법제처의 해석요청 예정임

- 법제처 해석 후 논의 필요

그 외 기타 - -


